
보험의임원퇴직금지급가능근거

[문서번호] 서면-2016-법령해석소득-3158(2016.11.15)

2. 저축성보험

[문서번호] 기획재정부소득-109(2011.03.28) 

1. 종신보험등

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,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,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

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

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,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(이하 "저축성보험")에 가입하고, 임원 퇴직시

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(퇴직임원)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저축성보험(임원퇴직

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)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.



CEO정기보험납입보험료(만기환급금이없는보장성보험료)의법인손금처리근거

[질의]

정년퇴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창업주 대표이사와 그

에 준하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, 법인을 보험계약자

및 수익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

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(보험료의 자산처리 또는 손금

산입 여부)

[회신]

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

할 수 없는 임원(대표이사 포함)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

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, 법

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

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,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

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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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목] 

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

[질의]

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, 법인을

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

보장성보험(경영인 정기보험, 만기환급금은 없으나

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있음) 에 가입하는

경우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

[회신]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

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

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
CEO 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 손금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 유권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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